
  1. 법적 준수사항(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)

    • (보호구의 지급)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·배달하는 근로자
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

      (안전보건 규칙 제32조제1항제10호)
    • (보호구 관리)사업주는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

것은 늘 사용할 수있도록 관리하여야 함
      (안전보건 규칙 제33조제1항)
    • (탑승의 제한)사업주는 전조등, 제동등, 후미등,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

작동되지 않는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됨
      (안전보건 규칙 제86조제11항)
    • (고용주 의무)사업주는 배달종사자의 무면허, 음주, 과로 시 운전을 하도록 시켜서는 안 됨
      (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)

 2.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

    • 배달앱으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·
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

   
    ① 배달앱의 소프트웨어에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 

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
    ② 배달앱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* 등 

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
     *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,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

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
    ③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

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

    » 벌칙 배달앱으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가 안전보건조치위반 시 1,000만원 
이하의 과태료 부과


